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76호서식] <개정 2016. 6. 16.>

(앞쪽)

상담일
실업인정

대상기간

실업

인정일수
급여종류 지급금액

다음 번

상담일
상담시간

다음 상담일까지 

수행해야 할 활동 고용보험 수급자격증

유의사항

1.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

수 없습니다.

2.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

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, 만일 잃어

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

용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4. 실업급여,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, 고

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

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(      )에게 문의하시기 

바랍니다.

☎ 

■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

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

되므로,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

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.

■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, 

취업지원 서비스,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

습니다.

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

업알선, 직업지도, 직업훈련 등을 지

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

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

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

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.

■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

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

합니다.

     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

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

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□□-□□□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

283mm×135mm(백상지 150g/㎡)



(뒤쪽)

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일 실업인정
대상기간

실업
인정일수

급여
종류

지급
금액

다음번
상담일

상담
시간

다음 상담일까지 
수행해야 할 활동

성명

생년월일 수급자격
신청일

주소

구직번호 이직(폐업)일

최초
실업인정일

소정급여
일수

만료일

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
일액

연장급여
종류 연장

결정일
연장
일수

수급
기간

만료일
확인

재
취
업
활
동
계
획

이직
(폐업)
전직업

직종 월임금

취업
희망1 직종 월임금

취업
희망2 직종 월임금

심사청구 안내     

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

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 
직
인


